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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환경부공고제2020-1004호

「비상 비 정부비축물자 리지침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

알려 이에 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 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11일

환경부장

1. 개정이유

그간 리지침 운 결과 나타난 미비 을 보완하여 내실 있고 실성 있는 비축물자 리‧운용 방

안을 마련하기 하여 훈령을 개정함

2. 개정내용

가. 우리부 소 비축물자만 리함을 의미하기 해 훈령명을 ‘환경부 소 비상 비 정부 비축물자

리지침’으로 변경

나. 순환 체 사용용도를 비축물자 본래의 사용용도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순환 체 사용용도 규정

삭제(안 제5호 나목)

다. 비축물자 사용 에 승인을 요청토록 한 사항을 신속한 사용이 가능토록 선사용 후보고토록 보고

시기를 변경(안 제7호 가목)

3. 참고사항

가. 계법령 : 비상 비자원 리법

나. 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․구조문 비표, 별첨

4. 의견제출

이 「비상 비 정부비축물자 리지침」 일부개정(안)에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는 개인은 다

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(비상안 담당 실)로 2020년 12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

니다.

가. 고사항에 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 는 단체는 그 명칭 표자 성명), 주소 화번호

다. 보내실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-3동 510호 환경부 비상안 담당 실

- 화 : 044-201-6491, 팩스 044-201-6496

- 자우편 : hwangsan@korea.kr

- 홈페이지(www.me.go.kr, 법령/정책 > 환경법령 > 입법·행정 고)

◉환경부공고제2020-1005호

｢승인유 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｣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

리 알려 이에 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 차법｣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11일

환 경 부 장

「승인유 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」개정(안) 행정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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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승인유 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
고유번호

(CAS No.)
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 기간

44 2-Isopropyl-5-methylphenol; Thymol 89-83-8 1-가. 살균제 2022.12.31.

74 Ethane-1,2-diol 107-21-1 3-가.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.12.31.

82 Phenol 108-95-2 1-가. 살균제 2022.12.31.
87 Glutaraldehyde 111-30-8 3-사. 사체·박제용 보존제 2029.12.31.

129 2-Aminoethanol 141-43-5 3-바. 재료·장비용 보존제 2029.12.31.

146 Sodium carbonate 497-19-8
3-나.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.12.31.

3-다. 섬유·가죽류용 보존제 2027.12.31.
184 Calcium oxide 1305-78-8 3-다. 섬유·가죽류용 보존제 2027.12.31.

226
2,2'-[(1-Methylpropane-1,3-diyl)bis(oxy)]bis[

4-methyl-1,3,2-dioxaborinane]
2665-13-6 3-바. 재료·장비용 보존제 2029.12.31.

256
1,2,3-Propanetricarboxylic acid, 2-hydroxy-,

hydrate (1:1); Citric acid, monohydrate
5949-29-1 3-가.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.12.31.

271 Copper 7440-50-8 3-다. 섬유·가죽류용 보존제 2027.12.31.

283 Sodium chloride 7647-14-5
1-나. 살조제 2022.12.31.

3-다. 섬유·가죽류용 보존제 2027.12.31.

294 Potassium permanganate 7722-64-7
3-가.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.12.31.
3-다. 섬유·가죽류용 보존제 2027.12.31.

300 Sodium chlorite 7758-19-2 3-다. 섬유·가죽류용 보존제 2027.12.31.
310 Chlorine 7782-50-5 1-나. 살조제 2022.12.31.

313 Silver chloride 7783-90-6 3-나.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.12.31.

314 Silver iodide 7783-96-2 3-바. 재료·장비용 보존제 2029.12.31.
364 (Nitrooxy)zincio nitrate hexahydrate 10196-18-6 1-가. 살균제 2022.12.31.

371 Magnesium nitrate 10377-60-3 3-바. 재료·장비용 보존제 2029.12.31.
402 Barium diboron tetraoxide 13701-59-2 1-가. 살균제 2022.12.31.

411 2,2'-Oxybis[4,4,6-trimethyl-1,3,2-dioxaborinane] 14697-50-8 3-바. 재료·장비용 보존제 2029.12.31.

412 Silver ion 14701-21-4 1-가. 살균제 2022.12.31.

416 Copper(II) ion 15158-11-9 1-가. 살균제 2022.12.31.

419
Disodium carbonate, compound with

hydrogen peroxide (2:3)
15630-89-4

3-나.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.12.31.

3-다. 섬유·가죽류용 보존제 2027.12.31.

436 Zinc hydroxide 20427-58-1 1-가. 살균제 2022.12.31.

450 Zinc ion 23713-49-7 1-가. 살균제 2022.12.31.

479 Paraformaldehyde 30525-89-4 3-사. 사체·박제용 보존제 2022.12.31.

1. 개정이유

○ 개정된 ｢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안 리에 한 법률｣('20.3.24. 시행) 제18조제3항에 따라

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 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

승인유 기간을 추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승인유 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

- [별표] 연번 “44”, “74”, “82”, “87”, “129”, “146”, “184”, “226”, “256”, “271”, “283”, “294”, “300”,

“310”, “313”, “314”, “364”, “371”, “402”, “411”, “412”, “416”, “419”, “436”, “450”, “479”, “508”, “554”,

“559”, “665”, “689”, “708”, “717”, “740”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 기간을

추가하고, 연번 “744”부터 “746”까지를 신설

-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 기간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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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승인유 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
고유번호

(CAS No.)
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 기간

508

Permethrin; m-phenoxybenzyl

3-(2,2-dichlorovinyl)-2,2-dimethylcyclopropan

ecarboxylate

52645-53-1 3-다. 섬유·가죽류용 보존제 2027.12.31.

554
Quaternary ammonium compounds,

benzyl-C12-16-alkyldimethyl, chlorides
68424-85-1 1-나. 살조제 2022.12.31.

559
Extract from tea tree , Melaleuca Alternifolia

(Tea Tree) Leaf Oil
68647-73-4 1-가. 살균제 2022.12.31.

665
Phosphoric acid, silver(1+) sodium

zirconium(4+) salt
265647-11-8 3-마.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.12.31.

689
Active chlorine released from sodium

hypochlorite
고유번호 없음-6 1-가. 살균제 2022.12.31.

708
Monochloramine generated from ammonium

sulphate and a chlorine source

고유번호 없음

-25

3-가.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9.12.31.

3-나.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9.12.31.

3-다. 섬유·가죽류용 보존제 2029.12.31.

717 Phytoncide
고유번호 없음

-34
1-가. 살균제 2022.12.31.

740 Zinc zeolite
고유번호 없음

-57

1-가. 살균제 2022.12.31.

3-나.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.12.31.

연번 승인유 상 기존살생물물질
고유번호

(CAS No.)
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 기간

744
Chlorine dioxide generated from sodium

chlorite by oxidation*
10049-04-4 1-가. 살균제 2029.12.31.

745
Active chlorine released from sodium

chlorosulfamate
13637-90-6 3-바. 재료·장비용 보존제 2029.12.31.

746
Active chlorine generated from sodium

chloride by electrolysis*
고유번호 없음 1-가. 살균제 2029.12.31.

- 기존살생물물질 신규 추가

○ 부칙 본문 문구 일부 오기 정정

- 부칙 본문의 ‘공포한 날부터’를 ‘발령한 날부터’로 정정

3. 의견 제출

｢승인유 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｣개정안에 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는 기 ·단체는 2020년

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 (화학제품 리과, 화 044-201-6828, 팩스

044-201-6786, 자우편 joon2111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고사항에 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표자의 성명), 주소 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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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환경부공고제2020-1009호

「환경부와 그 소속기 직제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

알려 이에 한 의견을 듣기 하여 ｢행정 차법｣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11일

환경부장

「환경부와 그 소속기 직제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 고

1. 개정이유 주요내용

환경부와 그 소속기 에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이행기반 확보 업무를 추진

하기 한 인력 2명(5 1명, 6 1명)과 새만 환경생태용지 조성 운 업무를 추진하기 한 인

력 3명(6 1명, 7 1명, 8 1명)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2년

연장하고, 환경부 소속기 에 평가 상 정원으로 증원한 화학사고 방 응 인력 47명의 평가기

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「환경부와 그 소속기 직

제」가 개정( 통령령 제 호, 2020. . . 공포ㆍ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 하는 한편,

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책홍보 , 환경교육 갈등조정 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

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환경부 유역

환경청 4명, 지방환경청 3명 수도권 기환경청 1명 등 총 8명(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

보 는 산서기보)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각각 2년 연장하며,

개방형직 제도의 효율 인 운 을 하여 2개 직 (환경보건정책 ,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)을

개방형직 에서 제외하는 신, 새롭게 2개 직 (녹색 환정책 , 국립생물자원 에 두는 국장 직

기본운 규정으로 정하는 1개 직 )를 개방형직 로 지정하는 등 행 제도의 운 상 나타난 일부

미비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
2. 의견제출

『환경부와 그 소속기 직제』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에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는 개인은 다음

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6일까지 환경부장 (참조 : 신행정담당 )에게 제출 는 통

합입법 고시스템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

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신행정담당 (담당자 연락처 // 화 044-201-6357, 팩스

044-201-6362, 이메일 darki007@korea.kr)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(http//www.me.go.kr)를

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ㅇ 입법 고 사항에 한 항목별 의견(찬성·반 여부와 그 이유)

ㅇ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표자), 주소 화번호

ㅇ 기타 참고사항

- 보내실 곳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신행정담당 ((우) 301-03)


